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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구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      건 2013고정2717  모욕

피  고  인 노동

검       사

변  호  인

판 결 선 고 2014. 1. 24.

  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

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  

이 유

범 죄 사 실

  피고인은 2013. 7. 17. 22:3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제2아양교 앞에서 화물차량

을 혈중알코올농도 0.145%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

인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○○중에게 "니기미 십할 경찰이면 다가, 십

할 놈"이라고 욕설을 하여 단속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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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
1.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○○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고소장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 형법 제311조(벌금형 선택)

1. 노역장유치

   형법 제70조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  

      판사      윤권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